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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배경 주요내용

1.도입배경

□ 재 우리나라 퇴직연 제도는 단일사용자제도 형태로 운

되고 있으나 가입 운 에 유연성과 효율성을 보다 강화하

기 해 기업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에 한 필요성이 꾸

히 제기되어 왔음.

※ 단일사용자제도는 퇴직연 사업자와 개별사업장별로 계약

을 체결하는 체계로 단순히 “단독형”이라 언 되기도 함.

○ 기업의 경우 단일사용자제도 하에서도 규모의 경제(Economies

ofScale)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수가 은 소기업에게는 단

일사용자제도가 가입 운 의 비효율성을 래하여 퇴직연

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신설사업장에 퇴직연 제도를 의무 으로 용하고

복수사용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선진형 제도의 도입을 통한 퇴직

연 제도 활성화를 해 근퇴법을 면 개정하게 되었음.

□ 퇴직연 립 가입기업이 지속 으로 증가하여 퇴직연

제도의 양 인 성장은 개선되고 있으나, 소기업의 가입은

여 히 미진한 수 으로 질 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양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퇴직연 제도 시행 기 조한 퇴

직연 가입률에서 최근 노후 비에 한 인식 변화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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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사업장 수의 증가율이 크게 개선되는 양상을 보임.

— 2009년 12월말 재 퇴직연 립 규모는 14조 424억 원으

로서 분기 비 54.2% 증가하 으며, 체 기업(5인 이상)

70,503개 기업이 가입하여 분기 비 13.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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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퇴직연 립 사업장 수 증가 추이

(단 :억 원) (단 :개소)

— 퇴직연 립 의 비 은 DB형(65.8%)>DC형(25.5%)>개

인퇴직계좌(8.7%)순으로 나타나 DB형 퇴직연 심으로 성

장하고 있음.

— 그 결과,퇴직연 의 노후소득보장기능과 역할이 선진국에 비해

상 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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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합 계 DB형 DC형 기업형 IRA3) 개인형 IRA

립
(비율)

140,424
(100)

100,697
(65.8)

29,832
(25.5)

3,762
(3.3)

6,133
(5.4)

업

권

별

은행
(비율)

68,077
(48.5)

43,103
(42.8)

17,506
(58.7)

3,677
(97.7)

3,508
(57.2)

생보
(비율)

47,053
(33.5)

41,330
(41.0)

4,259
(14.3)

67
(1.8)

1,463
(23.9)

증권
(비율)

16,585
(11.8)

9,118
(9.1)

6,686
(22.4)

10
(0.3)

276
(4.5)

손보
(비율)

8,709
(6.2)

7,146
(7.1)

1,381
(4.6)

8
(0.2)

166
(2.7)

<표 1> 융권역별 퇴직연 제도 립 황

(단 :억 원,%)

주 :업권별 회에 실 을 제출한 운용 리기 기 이며,’09.12월 재 융감독원에 퇴직
연 사업자로 등록된 기 은 53개소임.

자료 :노동부,『퇴직연 제도 도입 황』,2010.2

○ 질 인 측면에서 살펴보면,퇴직연 가입이 기업 주로 이

루어지고 있어 10인 이하 소기업의 퇴직연 가입은 매우 조

한 실정임.

— 즉,5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 가입률은 34.7%인 반면,10

인 이하 소기업은 2.9%에 불과함.

— 이처럼 퇴직연 립 가입자 수가 최근 증가함에도 불

구하고 건수 기 으로는 월 비 6.3% 증가하는데 그쳐 퇴직

연 의 신규 계약체결이 기업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3)기업형 IRA는 퇴직연 운용이 어려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도입할

수 있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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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사업장 수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①가입사업장수 36,555 20,741 9,911 2,530 371 395

② 체사업장수 1,214,440 161,250 45,973 8,962 1,173 1,014

비율(①/②) 2.9 12.3 20.3 26.0 27.9 34.7

<표 2>사업장 규모별 퇴직연 제도 가입 황

(단 :개소,%)

주 :공공기 은 기획재정부 분류 297개(‘09)와 행정안 부 분류 지방공기업 149개(’08)을 합
한 총 446개소 91개소가 도입하여 도입률은 20.4%임

자료 :노동부,『퇴직연 제도 도입 황』,2010.2

— 소기업의 퇴직연 가입률이 조한 원인에는 퇴직연 제도

에 한 심 이해도가 낮고,퇴직연 환에 따른 비용부

담이 가 되며,퇴직연 사업자가 단 당 수수료 수입이 상

으로 큰 기업 주로 퇴직연 사업을 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임.

□ 퇴직연 제도의 안정 인 정착을 해서는 소기업의 가입률

을 제고시키고 DC형 퇴직연 의 부진4)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

며,이를 해 복수사용자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검토되어 왔음.

○ 소기업의 퇴직연 리비용과 수수료 등을 감시켜 퇴직연

가입을 진시키고 궁극 으로 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 퇴직연 제도는 개별 사업장이 융회사와 운 ․자산 리

계약을 체결하는 체계로 계약 시 과다한 고정비(FixedCost)와

립 운용에 따른 과다한 변동비(VariableCost)가 발생함.

— 즉,개별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계약체계 하에서는 규모의 경

4) 소기업의 경우 퇴직부채 리 등에 한 부담이 없는 등의 이유로 DC형 제

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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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재하여 고정비 변동비가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

에 가될 염려가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규모가 작고 리능력 상력이 부족한

소기업에게 발생할 여지가 높아 이를 보완하기 해 복수사용

자제도가 도입되는 것으로 분석됨.

2.주요내용

□ 근퇴법 개정안에서는 둘 이상의 사용자가 DC형 퇴직연 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복수사용자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도입될 복수사용자제도는 일본과 홍콩의 도입사례를

참고로 하여 표사용자형과 표 형으로 구분되어 시행될 것으

로 상됨.

— 표사용자형은 DC형 퇴직연 에 한하여 표사용자가 설정

한 퇴직연 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태

— 표 형은 다수기업에게 퇴직연 사업자(융회사)가 하나의 DC형

퇴직연 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단일사용자제도 복수사용자제도

제도 상 DB형,DC형 DC형

사업자수 단일기업 복수기업

리비용
(수수료 등 포함)

높음 낮음

인 는 자본 계 없음 있음

<표 3>단일사용자제도와 복수사용자제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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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법 내 용

근퇴법 제23조

(둘이상의사용자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 제

도설립)

① 둘 이상의 사용자가(이하 “사용자들”이라 한다)하나의 확정

기여형퇴직연 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 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 제도의 운

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은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통령령이

정하는 차에 따라 그 하나의 사용자를 제도를 표하

는 자(이하 “ 표사용자”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이 경

우 표사용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

에게 등록해야 한다.

③ 노동부장 은 제2항의 표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

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해산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차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제22조제1항에 따른 노동부장 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의 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사용자들에게 공통으로 용할 규약의 작성 변경

2.그 밖의 제도운 을 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2항의 표사용자는 제2항 단서의 등록 없이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의 표사용자는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표 4>복수사용자제도에 한 근퇴법 개정안

□ 우리나라의 퇴직연 제도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복수사

용자제도를 DC형 퇴직연 에만 한정하지 않고 DB형에도

용하고 있는 에서 차이가 있음.

○ 한,우리나라의 경우 표사용자형 표 형이 있으나 일본

의 경우 연합형 종합형 방식이 있으며,DB형 퇴직연 에서는

일정한 근로자수 이상이 되도록 하는 요건이 있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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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연합형은 자본 계가 있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퇴직연

을 가입하는 형태이며,종합형은 자본 계 없이 동종업계

는 동일 지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가입하는 방식임.

— 우리나라 표사용자형은 일본의 연합형과 종합형 형태를 모

두 포함하고 있음.

구분 한국 일본

제도유형 규약형 규약형,기 형

형태
표사용자형
표 형

연합형
종합형

용제도 DC형 DB형,DC형

근로자수 제한 없음 있음(DB형)

<표 5>한국과 일본의 복수사용자제도 비교

□ 우리나라의 복수사용자제도는 사용자들 간의 이해충돌 도

덕 해이로 인해 DC형 퇴직연 에만 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 특징임.

○ DB형 퇴직연 제도에 복수사용자제도를 용할 경우 사용자들

은 립 운용과 운용리스크에 한 책임을 연합해서 부담하므

로,사용자들 간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한 복수사업자 어느 한 기업이 부도 시 우량기업이 부도기

업 근로자의 여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

며6),특정 신탁의 운용지시를 가 해야 하는가에 한 문

제도 발생할 여지가 높음.

5)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수사용자제도의 유형은 분류기 상의 용어의 차이일 뿐

일본에서도 표사용자형과 표 형의 유사한 방식으로 퇴직연 상품을 취

하고 있어 용범 법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

는 큰 차이가 없다.
6)미국에서는 복수사용자제도(Multi-employerPlan)가 DB형 퇴직연 에도 용

되며 실제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지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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